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

치단체마다 지방재정력 확충이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 수입

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에 의존하는 재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건전성 확충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인 활

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으로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

악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

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해야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 재정확충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

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례조사와 설문조

사,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출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과열경쟁을 최

소화하면서도, 지역 단위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에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전략과 지방재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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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

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

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

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

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

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

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

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

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

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

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

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

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

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

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

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

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

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

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

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

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

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

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

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

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

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



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

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

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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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여년이 되었으며, 자치단체

별 발전도와 재정력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를 평

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으로 지방의 재정력 확보 

문제는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공공재 생산과 민간 자본의 투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세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그러한 

기업의 생산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역의 총생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선적으로 

민간 투자유치(기업지원,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세방화 시대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기업 유치는 국

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기업이

나 외국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종 

지원책이 지역단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



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

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와 같은 지원은 결국 자치단체 간 출혈성 지원책으로 

지목받게 되었고 성공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유사한 지원책의 출현으로 인

해 더 이상 기업들에게 ‘당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형상이 발행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로로 되돌려놓게 된다.

기업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유치 이후 기

업의 납세를 통해 재정적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이러한 세입에 대한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

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

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

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개발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방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역에 대한 

재투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에서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에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기존 설문들은 언급하고 있다.

만일 지역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원들이 

비효과적이거나 과대하여 지방재정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면, 기업유치에 따

른 편익이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제반 경제적 조



건을 감안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

획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

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입지되

어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용이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무리한 재정 투입이 지방재정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며, 실제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는 얼마나 재정적 정(+)의 효과를 얻게 되는지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기업유

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업이전 및 신규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가 지방정부 보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주요 목적과 범위, 투자재원 등의 기

업유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검토하여 정부 간 역할 및 입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있어 중요한 이

슈가 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증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증대

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세 감면 등의 유인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증대시킴

으로써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

정부분의 투자를 위한 감세 등 비용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 사례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유

인책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패)가 

부진하여 그대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지출

로서 앞선 조세감면과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감면은 간

접지원이지만, 보조금 지급은 직접 보조로서 그 규모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지는 개별 지자체마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단체장의 기업유치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과열되다 보니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세입인 조세(국세 및 지방세)와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

간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노력이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지방재

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실제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현실적인 특성들은 양적 분석에 의해 발견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

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들을 정의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향 요인들의 중요도를 규명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일까, 즉, 지방의 

기업유치가 지방재정과 어떠한 관계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 결과

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국내외 지역의 기업유치 사례를 통해 실제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출(조세 지원 및 감세, 조성금과 지원금 등)과 세입(기업의 납세 현황)

을 분석하여 관계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는 실제 세부 

자료 구득이 어려워 광역 단위의 기업의 세부담 및 유치를 위한 지원책 등에 한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규명을 위해 실제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

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산단의 숫자,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의 생산물의 가치 증가가 지방세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게 된다. 

또한 시간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추정를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

업유치 노력과 지역경제력의 관계 분석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값이 산단

수, 산단면적, 가동기업 수, 종업원수, 생산액과 탄력성을 추정하게 된다.  

셋째, 마지막 제5장에서는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를 실시하게 된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게 된다. 이 분석은 앞선 사례분석이나 실증분석의 보완 분석이 될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구하는 기업 유치의 유형,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얻

고자 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 유치 노력을 통한 소귀의 목적 달성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의 장해 요인들이 결국 사업지연과 연관되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이 재정적인 지출로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투자사업의 자율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 분담과 함께 재정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결국 기업유치는, 이러한 장해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정

한 경쟁을 통한 기업유치의 활성화, 이는 결국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역할분담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지

원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직, 간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당초 기대했던 만

큼의 지방재정에 정의 효과보다 오히려 부(-)의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유치에 있어 일부 재정적 지원이 국가와 지방, 지방

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며, 행정적 지원보다

는 재정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증분석을 함께 하고자 

하며,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정성적인 상황 파악 및 해석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

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설문과 실증분석에서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한 제도검토, 사례분석, 지방재정 영향분석은 2002년

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 획득의 용이성, 통계처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구 과정에서 일부 보정된 자료 처리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

헌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지방재정과 기업유치에 대한 연구의 내용 및 진

행 방향에 대한 정리 작업과 함께, 이 과정에서 현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과거 연구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결론과 연계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설문 설계에 필요한 내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의 아이디

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개선안에 포함시킴으로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

책 제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설문 결과를 전문가 집단과의 

일대일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 효과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

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기업유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기업유치를 살펴

볼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선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전국의 98개 지방산업단지의 실무 담당자(예산, 세무, 기업유치 담당의 

지방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크게 지자체의 기업유

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유치정책’, 유치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노력, 방법, 

저해요인,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투자는 최적자본스톡이론, 가속도이론, 토빈의Q이론 등에 의해 설명되

고 있으나 지역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입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경제지리학의 입지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 입지이론으

로 Porter(1990, 1998)의 경쟁우위이론과 Hayter(1997)의 입지이론이 있다. 

Porter(1990, 1998)는 클러스터, 지역, 국가 내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짓

는 원천을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노동력, 토지, 천연자본, 

자본, 인프라 등 생산요소조건이며, 둘째는 세분화된 소비자의 존재, 전문분야의 

수요 등 수요조건이며, 셋째는 지역 내 부품 공급산업의 존재 등 관련 산업 또는 

지원 산업의 존재이며, 넷째는 기업의 전략 및 구조 등이다. 

Hayter(1997)는 투자 관련 요인을 입지여건(location conditions)과 입지요인

(location factors)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입지여건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입지요인은 개별 기업이 소재지를 선택할 때 입지여건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입지여건은 투자환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 노동력, 원재료, 수송, 세금 및 

인센티브, 외부경제, 에너지, 지역 인프라, 자본, 토지, 환경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집적경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선택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기업이 

입지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은 선택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이다. 



Marshall(1920)에 의하면 동일 산업의 기업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는 노동력확보, 

부품 및 서비스 확보,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게 된다. 대상지역이 가지

고 있는 입지조건 등에 따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기업은 입지

를 선택하게 된다. 즉, 기업은 신규 또는 추가투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대상지

역별 외부효과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측정하게 된다. 

지역경제발전 전략은 역외기업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와 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근거로 하여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외기업의 투자유치, 특히 쇠퇴･정체지역으로의 유

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나 역외기업의 쇠퇴･

정체지역으로의 유치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분공장 형태의 입지로 나타남으로써 해당 지역에 숙련도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

였고, 나아가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미미하다는 문제에 직면해왔다(Vázquez 

-Barquero, 1999). 

이후 역외기업의 생산시설이 관리기능 또는 연구개발기능 등을 부여받아 자율

성을 얻게 되었고,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같은 경쟁이점

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역외기업 투자와 지

역경제 간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경제와의 연계 확대라는 조건 하에서, 

유치된 역외기업은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역내 연고기업으

로의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등 긍정적 이전효과(positive spillover)를 일으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Driffield, 2004). 

그렇다면, 기업이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에 그 

생산요소의 투입량(input)과 생산물의 최대생산량(output)간에 성립하는 일정한 

기술적 관계를 정의하는 생산함수에 따르면, 기술수준, 노동, 자본투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기업의 지역입지는 지역총

생산(GRDP)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에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내생적 성장모형

이 사용되고 있고(Lucas, 1988 ; Barro, 1991),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장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도 이미 주장되고 있다(Hirschman,1958). 



지자체 입장에서 기업유치정책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고

용창출, 세수증가 등 지역경제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武

者, 2010:108). 이것은 여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

업입지의 지역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지역산업연관분석, 다지역산업연관모형(multi-region input 

out model)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고용 등의 지역 경제활성화 파급효과를 분석

하게 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와 같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에는 赤井(2003), 鈴木(2007) 등의 서베이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른 연

구에서는 기업유치 정책을 세부담의 경감이나 보조금 교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武者(2008)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일본의 칸사이 지역의 기업입

지 효과를 계측하였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 고용자 보수 증가(개

인 소득증대), 주변지역에 관련기업이 진출하여 새로운 산업집적, 지역경제에 영

향이 더욱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의 효과를 얻는다고 할 때 어느 범위

에서 어떠한 규모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그리고 투입한 비용측면에서 볼 때 효

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자치단체의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

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최외출(1995)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I-O표 작성에 의

한 지역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입지상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유형화를 통해 지역별, 산업별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측정하였다

(최외출,1995:99). 

조계근･황규선(2004)의 연구에서는 하이트맥주가 홍천군에 입지하면서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 고

용형태별 고용실적 추이, 고용증대효과와, 소득창출 및 파급효과를 보기위해 고

용형태별 급여액 추이와 소득의 지역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으로 지역 거래실적을 검토하였다. 



윤갑식(2011)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기업의 업종선정이 중요하고 

실제 지역효과는 건설단계 보다는 운영단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야함을 주장

하며, 수도권 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광역경제권으로 이전

하는 것을 전제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와 취업유발효과간의 상관관계의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강조하는 효과에 따라 유치업종의 우선순

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세 및 재정 수단을 포함한 지역입

지요인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투자유인정책 수단들의 자본비

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는 King and Fullerton(1984), Jorgenson and 

Landau(1993)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자원배분에 있어서

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기간 동안 정부가 시행

한 자본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 및 개인의 저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투자유인제도를 중심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곽태원,1985; 원윤희,1996; 윤건영, 19881)). 이삼주(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세금감면, 공단면적, 도시집적이익, 기술집약도

가 기업유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매출액이 낮은 기업 

그룹에서만 세금감면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Blume(2006)은 요인분석을 통

해 지역의 기업환경(local business climate)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 9개를 최종

적으로 추출하였는데, 이들 설명변수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

정서비스, ②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도, ③산업용지의 가격 및 공급, ④지방자치

단체 내 부서 간 협력 서비스 제공 정도, ⑤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

(상의, 협의, 연구기관들 등) 간 협력 네트워킹 정도, ⑥인허가 소요시간, ⑦집적



정도(1인당 인프라투자,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 1인당 예술 문화 세금 지출 등), 

⑧지역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출 정도, ⑨지역 내 민관협력 정도 등임을 고

려하고 있다.

박재곤･이원빈(2005)은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투자의 주요 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투자의 결정요인은 ①공장용지 확보 용이(49.9%), ②생

산요소 비용 저렴(47.9%), ③협력업체의 집적(39.9%), ④기업가의 연고지 등 개

인적인 요인(31.7%) 등으로 나타났으며, ⑤지역투자 인센티브(15.9%)는 상대적으

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기초하여 박재곤외3(2008)는 정책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설비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2) 

박재곤(2010)은 조세, 재정, 기타 인센티브로 투자인센티브를 유형화하고, 기

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은 낮고 단기적으로 투자인센티

브는 유효한 수단이나 비용이 혜택보다 클 수 있는 등의 한계를 내포한다고 주

장하였다.3) 시･도별 재정 인센티브(보조금) 규모를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내부 자료로 산정하고, 토지는 향후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요소로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지 및 비중 축소를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세감면 방식보다 보조금 방식이 투자유치를 협상과정에서 탄력적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국내 지역선택에 대한 연구인 이기동 외(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인 직

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일 산업의 국내외 기업의 집적도,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

수, 공단 분양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종웅외, 2010). 

다만 전방연계기업의 집적도 등 일부 결정요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김승민(2004)에서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조사한 

UNCTAD(2002)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현금보조금 등을 직접 

제공하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들은 재정에 즉각적으로 부담을 주는 재정 인센티브보다 조세 인센티브를 더 많

이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기(2005)는 투자환경 구성요소를 정부가 공식발표하는 정량자료와 612개 

기업에 설문한 정성자료를 이용하고 58개 변수를 표준화 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

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16개 시도별 투자환경지수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

다. 평균적으로 ①투자환경(0.14), ②인프라환경(0.12), ③지방정부정책환경(0.08), 

④정보화환경(0.07)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武者(2010:108)는 일본의 카메오카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입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 접근을 통해 규

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에 의한 지방세 증수효과를 추계, 유치 코스트 및 유

치에 동반된 각종 인프라 설비 코스트와 비교한 유치 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

였다. 

국내에서는 최영출(1994)은 연립방정식 추계 모형과 감응도 분석을 통해 투자

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효과는 노동집약적



인 업종이 자본집약적인 업종 보다 크고 종업원 규모는 작은 100인 이하의 소기

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업종의 재정효과는 오연천(1988)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

를 얻고 있다.

조계근･황규선(2004)의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조세 납부실적(국세납부실적, 지방세 납부실적), 사용료 및 준조세 

납부실적, 그리고 기업경영 실적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영 실

적 추이와 실적변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탄력성을 보았다. 조계근(2003)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스몰카지노 개발사업지의 조세(국세, 지방세)와 기금(국가, 

지방) 납부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명희･조계근･변용환(2006)은 홍천군 하이트

맥주 공장 직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파급효과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기업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조세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나 생산비, 매출액 등이 효과 분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재산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와 지출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면제도는 재산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임을 주장한 연구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이삼주, 200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관한 연구는 Groves and Kahn(1952)에 의해서 

그 발판이 마련되었다. Groves and Kahn(1952)은 지방세 수입은, 지역소득과 지

역의 주민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방세 수입 탄력성을 추정

한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지역경제활동의 성과와 지방세수입 간의 연계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은 제한적이다. 



선행연구 중에는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지방세수 증가와 GRDP 성

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들로는 임성일(1991), 오병기(2009), 최병호･주만수

(2010) 등이 있다. 산업별 종사자수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지

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배인명･양기용(1995), 

조택희(2011) 등이 있으며, 지역자산과 GRDP를 지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표

로 삼아 두 변수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지역경제력과 지방세

수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로는 박병희(2002) 등이 있다.5)

배인명･양기용(1995)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당지역의 지방세 수

입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발전 정도를 해당 산업

의 취업자 수로 측정하여 이들이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

로써 재정수입 증대에 효과적인 산업부분을 선별하였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업, 전기가스업의 종사자가 많을수록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지

방세의 증가효과는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대효과에 비해 적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박병희(2002)의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지방세와 일인당 경제력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일인당 GRDP는 일인당 지방세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병호･주만수(2010)는 2000년대의 전체 지방세수가 GRDP의 성장률에 탄력

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시도별 탄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60세 인구비

중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취업자 수는 지방세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세목별로 주민세와 취등록세는 탄력적이었으나 재산세는 

다소 낮았으며,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수의 GRDP 탄력성이 높은 분석 결과는 재

산과세의 누진세율 적용의 결과로 보여진다. 

조택희(2011)는 지역경제에서 지방세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충

북지역에 대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 Matrix)를 추정하여 각 부문의 경

제활동으로 유발되는 지방세의 규모와 지방세의 지출로 야기되는 각 부문의 경

제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생산량 증가로 지방세를 많이 유발시키는 산업으로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증가가 지방세 증가를 더 크게 유발하고 근로소

득과 자본소득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소득층 소비의 유발승수는 큰 편으로 

나타났다. 

박완규･이삭(2013)도 지방세 수입의 결정적 요인을 지역소득, 인구수, 지방세 

지출을 포함하여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1차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인구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유의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김성우(2013)는 1997년 전후로 구분하여 GRDP, 산업별(1,2,3,차), 서비

스업별(사업지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기타서비스) 생산액을 지방세 수입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7년 전 보다 이후에 GRDP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1차산업

은 지방재정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2, 3차 산업은 유의하면서 영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과 유통서비스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개인･기타서비스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에 비해 GRDP(수도권1.36:비수도권0.74), 2, 3차 산업 영향력이 높아 지방세 징



수와 산업생산성과의 연계성 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세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엄태호(2013)는 물적, 인

적, 재정요인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16년간 광역자치단체(16개)의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비과세 감면과 경제성장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감면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중앙정부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면정책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성호(2013)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고령화인구를 통제변수, 법률에 따른 감면규모를 설

명변수로 선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5년간 강원도 시･군(18개)의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시･군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단위에서만 감면규모가 증가할수록 지역

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능식･임성일(2007)은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의 재정력을 약화시킬 것

으로 보고 총 관측치 330개(2003, 2005년, 시(77), 군(88))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14세 이하, 65세 인구비중이 많을수록 지방세 수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세 수입이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도출한 김제안･

최종훈(2003)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문병근･하종원(2009)는 사회개발비가 지방세입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과세유형별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사회보장비지출(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노

인복지, 부녀복지, 기타복지)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만족할만할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 많은 연구

와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적정한 대응 없이 지역경제성장의 달성과 재정에 

정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소절에서는 기업들

의 지역에 대한 투자행동이 실제 지역경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행동을 파

악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대안 모색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지자체의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오래전부터의 경

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행동 이론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으며, 투자 

결정이라는 기업의 장기적 전략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간단히 고찰하며, 투자이론의 ｢q이론｣을 3가지 측면에서 일반화되고 있

다.

- 제1.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자본이외에 재고 및 토지를 도입, 생산함수를 일

반화

- 제2. 투자가 자본에 일체화할 때 필요로 하는 조정비용을 모든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충

- 제3. 법인세 및 (설비)투자세액공제를 기업세제의 파라메타로 분석

 



기업행동원칙을 설정, 투자를 규정하는 의미 있는 경제변수를 유도하는 투자

이론은 최근까지 여러 형태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Jorgonson(1963), (1967), Hall, 

Jorgenson(1973)에 의한 ｢신고전파의 투자이론｣은 ｢기업가치의 최대화｣ 행동원칙

에 의존하면서 장래 생산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투자가가 기업

이 가지는 장래예산의 요인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과 부채의 시장가치의 합)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톡의 재취득가치로 나눈 ｢토빈의 q｣가 투자를 규정한다는 논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 이론이 기업의 극대화행동으로부터 나온 논의인지에 대한 유무

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일반화 모형을 보면, 토지 및 재고의 도입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 및 건물 등의 총체로서 통상 의

미하는 자본(K)이외에, 토지(L) 및 재고(X)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本

間외 1984:30).투자이론의 틀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기업세제

의 도입은 기업 행동을 바꾸게 된다. 토지와 재고의 존재는 논의의 구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는 아래의 초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기업세제의  중심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소득은 이윤으로

부터 이자 지불, 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등을 공제한 것이 된다.

-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T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T=u( -DEP - R∙bP IK)                                (1-1)

- 여기서, u는 법인세율, (=pF- N) 는 이윤, DEP는 감가상각비 및 R은 

기업의 부채에 대한 명목이자율이다. 또한  b는 기업의 부채(사채, 차입금)을 

자본의 재생산가치 (P IK)로 나눈 비율이라고 할 때, (1-9)의 괄호내 제3항

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에 대응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율 u

는 법인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있어서 외생적임을 가정한다. 



- 지금 하나의 기업세제에 관하여 중요한 특징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의 존재임. 즉, 투자가치액의 일정비율(ITC)을 세액공제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투자세액공제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실제 부담하는 세액

은 식(1-2)가 된다.

  T =u( -DEP - R∙bP IK)- C∙P II              (1-2)

- 이상의 기업세제를 전제로 할 때, 임의의 시기에 있어서 배당액은 다음과 같

이 정의 된다.

D iv= -(P II+C∙P II-U( -DEP - R∙bP IK)

-R∙bP IK+
d
dt
(bP IK)=(1-u)( -R∙bP IK)

- (1- C-b)P II+u∙DEP+( P I- )P IK

          (1-3)  

- 단, 이 식의 등호관계의 도출에는 K= I- K 가 이용되고 있으며, b는 시

간을 통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식의 중간식의 앞2항은 세와 부채를 

무시한 경우의 배당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3항은 투자세액공제이며, 제5

항은 법인세액이다. 또한, 제5항은 차입부채의 이자지불액이며, 최후의 제6

항은 신규순차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식의 최종식은 변형한 것이며, 

P I P I  P I/P I 를 나타내는 것이다 

- 감가상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제t시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감가상각

표를 D(x, t)로 나타낸다. 즉, 제t시점에서 1원 상당의 투자를 하는 경우, x년 

후의 D(x, t)원이 법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과

거로부터 현재의 제t시점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아래와 같다.7) 

   DEP= ⌠
⌡

t

-∞
D(t-s, s)P I(s)I(s)ds                           (1-4)



또한, 세제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

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시점의 투자는,8)

                                        (1-5)

여기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장래 감가상각의 절약

분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고 보며, 또한 감가상각표는 절약분을 통해 투

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표의 변경이 과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투자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세

제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9) 

  



상기 그림에서 를 고정시키고 투자세액공제를 상승시키면  Q는 증가하게 된

다. 이 때  함수가  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의 값을 

상승시키게 된다. 의 상승은 투자(현재부터 미래에 걸쳐)을 자극하게 된다. 즉 

투자세액공제의 인상은 투자확대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u의 변경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10) 

이 연구 결과는 즉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세제 우대 조치가 지자체의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합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법인세 과세와 설비투자의 관계를 규명한 前川･真鍋(2008)의 연구에서도 설

득력을 가지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도 연구에서 중

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있어 법인세율의 감세 조치 결과를 보면, 중규모 기

업에는 분석 결과 유의미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으나, 소규모 기업에는 10% 

수준에서 가설이 기각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에 중규모 기업의 경우 자본

비용 1단위 하락에 대해 투자율은 5.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법인

세율 1% 인하할 경우 4922억엔의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결과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율 1% 인상하는 경우 자본비용을 0.1%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비용 1단위 하락으로 투자율은 2.36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세액공제율 1% 인상으로 6528억엔의 설비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기업의 유치에 있어 세율 조정(감세)과 세

액공제의 재정정책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문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한 사례조사, 실증분석, 설문조사를 

포함한 종합 연구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는 (산업단지내) 유치기업의 지방세 부담액과 지방정부의 

지방세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상호비교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는 기업유치라는 특정효과를 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

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하고 이어서, 기업유치 노력을 기존연구

에서는 GRDP를 사용하였으나,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로 대체하여 산단 단지 

수, 분양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연구는 지자체 설문을 통하여 기존 기업유치의 주요전략으로서 

각종 지원제도 마련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실제 편익을 얻을 것을 기

대하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현재 기업유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된다.  



국세란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내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

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관련업무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국세청(6개 지방국

세청, 107개 세무서) 및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

구)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

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면허), 재산세, 주민세, 자동

차세(소유/주행),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등으로 관련 업무는 도청, 시청, 군청 및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

방세는 사전 사용용도 제약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지방세기

본법 제7조),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군세(지방세기본법 제8조)로 분류된다.1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

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포함되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

세가 포함되고, 도세의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

되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

와 재산세가 포함되며 목적세는 없음. 시군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되며 목적세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목을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

분되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낮아지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

세와 보조금 등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되는 구조이다. 

앞서의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지만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

중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나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으로 인하

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재산과세의 비중

이 높다.12)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도별 징수 세목은 <표 15>와 같이 나타나

고 있으나 총 세액의 규모는 연도별로 유사하여 완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2000년 20.6조원으로 국세의 22.2%였으나, 2001년부터는 

26.7조원으로 국세의 27.9%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인다. 그러나 

2012년은 26.6%로 지난 10년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대체로 감소추세이다. 

최근 10년간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 7.1% 였으며 국세의 경우에는 7.2% 였

으나, 지방세는 보다 낮은 6.7%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

중은 2006년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추세인 것으로, 비록 지방

재정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

출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재정권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 수입

의 규모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지역별 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의 국세 징수액 데이터와 통계

청의 지역별 지방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17개 시도별 조세수입의 규모를 조사한 

것이 아래 표와 같다.







표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12년의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

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만 지방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서울 및 울산, 전남에서 국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아래 <그

림>참조).

연평균 증감률로 지방세비율을 치환한 결과, 전국평균 1.8%였으며 경기도

(-0.1%)는 마이너스 성장, 울산(6.6%), 전남(4.5%), 경북(4.1%)은 높은 수준의 플

러스 성장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아래 <그림>참조).



지방세비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분산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은 7.3% 이고, 전남(11.1%)<광주(11.3%)<경남(24.0%)<전북(27.6%) 

< 경북(43.6%)의 순서로 분산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 수입의 

분산값은 광역특별시 보다 도의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규모는 취득세(25.6%)>지방소득세(19.0%)>재산세(14.9%) 순으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가 

토지분 보다 크지만, 도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지와 주택의 공급규모의 차이로 인한 세원규모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세물건별 지방소득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및 종업원분의 비중이 53%로 소득세분 비중 47%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

으로 인구의 집중도가 낮은 지역에서 기업의 지방세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개 지방세목의 과세대상 및 주체, 세율 등을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된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항목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희외2(2006)의 연구에서 ‘홍천군 하이트공장’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세로 납부하는 12개 세목의 총금액은 40.65억원이고,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

율은 주민세 74.3%, 사업소세 8.6%, 공동시설세 4.8%, 재산세 3%, 종합토지세 

2.6%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정연감｣에서 법인, 대기업, 공장, 종업원 등으로 명기하고 있는 세액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서 발견된다. ｢지방세정연감｣의 

경우, 개인과 법인간 세액 구분이 불가능한 세목으로 인해 기업과 관련된 명확

한 지방세 수치는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계산

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된 세액규모는 <표 3-9~13>과 같

으며, 그 정도의 차이는 파악할 수 없으나 실제 기업이 지불하는 세액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총지방세 대비 기업이 납부한 지방세의 비율은 9.8%~14.2% 수준이

며, 5년 동안 평균이상인 지역은 울산, 서울, 충남,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는 아래<그림>과 같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74.13%)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20.46%), 등록세(5.87%)는 그 다음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된다. 

재산세 감면액이 총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 이하로서 미미한 편

이나, 재산세 부분에서만 볼 경우 3.1%~10.6%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아래 <그림> 

참조).



지방세 관련 제도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단계로서 

조정 단계에서는 2001.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

고, 자동차세 과세방식에 변화가 있다. 또한,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고 

재산세 항목이 강화 되었다. 2006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실거래가치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율이 인하 되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신설된 세목들이 있다. 2010.1.1.부터 법률 제9924호로 개정

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보통세(지방소비세: 도세, 지방소득세: 시･군

세)로 도입되어 10.82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남욱, 2012: 176).13)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는 종래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

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

되 향후 합리적인 보완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

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데, 소득세분의 세율은 소득세액

의 10%이고, 법인세액의 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김남욱, 2012: 176).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

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

소비세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김남욱, 2012: 176). 

다음 3단계는 통･폐합 단계이다. 지방세법은 중복, 유사, 영세, 세목의 통･폐합

을 통해 세목의 간소화와 균분화를 추구하여 2011년 이전에는 16개 세목이었으

나, 2014년 현재는 11개 세목으로 2011.1.1 취득세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

분)], 등록면허세 [등록세(취득무관분) +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로 세목체계를 간소화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의 기업유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



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지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조세 및 지원

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14)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며, ’13년 4/4분기 현

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033개이며 지정면적은 1,387㎢이다(자유무역

지역(7) 5,492천㎡, 외국인투자지역(18) 9,821천㎡지정).15)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이며 일반산업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528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항만･

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

단지입지법 28조, 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는 현금, 세제, 금융, 종전부지매입, 지

방투자 행정지원 서비스가 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설비지원(입지지원 제

외)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년 제정),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의 국비지원 비중에 대한 규정내용이 2012년 6월 고시부터 삭제되었다.16) 



수도권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 중과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2항(대도시의 범위)에 따르면, 동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

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는 제외)을 말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에 따

르면, 동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

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조 2항에 따르면,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

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2

조, 제63조의 2)하는 지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단축된 법인세 감면 혜택 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설립 등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

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역으로 수도권 진입 시 취

득세 중과세를 실시하고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

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또는 본사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

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와 법인등기

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 8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5호)에 따르면,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21)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

설 기업, 국내복귀기업22) 및 개성공업지구23)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분석에 대해 평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조금 신청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할 수 있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

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조금 범위기준은 동일하지만 추가지원비

율 등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24) 



앞선 산입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은 국가가 해당 

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는 형태로서 공동부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지방비 대비 국비 비중은 일반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65, 수도권 인접지

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45,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

되어 수도권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 따르면, 2014년 국비 부담 정도가 예년보다 낮아져 상대적

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인접지역의 경우에는 지

방비 부담이 더 높아 지방정부에 재정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업투자와 관련한 각종 보조금(입지, 투자, 교육)과 지원(자

금지원, 인력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

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틀이나 규모면에서는 유사한 지원과 규모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국내 사례로 충북 음성군의 지방산업단지의 입지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음성군은 수도권 규제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이 

기업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에 가장 인접한 충북 및 충남 일부 지역에 기

업이 입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 기업들에게 유치를 위해 지원한 제

도적 현황과 함께 유치된 기업의 납세 현황을 파악함으로 전 장에서 분석한 이

론적 내용과 부합되는 부문, 그리고 대치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함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음성군 인구는 2000~2005년에 2,000여명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거의 매

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93,505명이며, 이는 충북도내 인구 중 5,95% 비중에 해

당한다.



또한 음성군의 산업구조 추이(2005년 기준년 가격)를 보면, 2010년 지역내 총

생산은 2005년 기준년 가격 3,626억원이며, 도내총생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사업체 수는 7,164개로 2010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수는 48,099명으로 2009년부터 증가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음성군에서의 제조업체 수는 1,276개이며, 종사자 수는 26,047명이다.



음성군에서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수는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

년부터 감소하였지만, 다시 2011년부터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520개에 이르

고 있으며, 종사자는 23,074명이다. 2012년 기준 출하액은 10조 4,131억이며, 부

가가치는 3조 4,303억 원이다. 

2013년 음성군 예산은 일반회계 3,810억 원, 특별회계 902억 원으로 총 4,712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음성군에서 징수된 조세는 도세가 614억 원, 군세가 637억 원으로 징

수된 총액은 1,251억 원이며, 2009년부터 총액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음성군이 2012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이전재원은 2,591억이며, 2010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자주재원 총액은 

지방세가 637억원, 세외수입이 1,195억 원인 총 1,833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재

원의 70%에 불과하다. 자주재원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증가하였는

데, 이는 세외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음성군은 현재 대풍지방산업단지, 대소지방산업단지, 소이지방산업단지, 금왕

지방산업단지, 음성이테크지방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등 7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음성인대산업단지, 원남지방산업단

지, 육령지방산업단지, 중부지방산업단지, 상우 산업단지, 감곡상우산업단지, 리

노삼봉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유치 지원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

는데 우선, 세제지원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도권내 중소기업이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이 된다. 



또한, 자금지원으로는 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우대점수로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는 중소기업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중 2005년 이후에 입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10여년 동안의 입지 추이와 입지한 기업들의 납세 현황을 보기로 한다. 그 

대상 기업은 음성군의 추천을 받은 8개 기업으로 (주)원하이텍, (주)대금지오웰, 

(주)에이씨티, (주)한일제관, (주)대남스틸, (주)모닝후루츠, (주)화신, (주)이목원 

등이다. 

우선, 이들 기업이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납세한 주요 4개의 지방세 세목

에 대한 자료의 평균값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들 기업이 많이 납세한 세목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이

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세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재산세가 가장 높은 23.1, 지방소득세가 19.1, 

자동차세 4.1, 주민세는 –21.4의 값을 얻었다.

또한 8개 기업의 중소기업 재무제표25)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매출과 각 세목

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가 가장 높은 0.72, 재산세 0.69, 자동차세 

0.3, 주민세 –0.07 등의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 값을 통해 지역에 유치된 기

업들의 이익 창출을 통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의 상관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지자체 있어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앞 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세수입 증대로 직결되므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즉효약 방안이 되기도 한다. 

제조업의 일본 국내로의 회귀가 이어지고 있던 2000년대 초반, 미에현의 카메

오카시의 샤프 액정공장유치를 계기로 자치단체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었

으며, 기책과 조성조치의 격차가 확대되게 된다. 

먼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2007년 일본경제신문사가 47개 도도

부현과 17개 정령지정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에 타 

자치단체와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 경험이 있는가에 회답한 자치단체는 41자치단

체, 61.1%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廣瀬, 2008). 예를 들면, 사카이(堺)시

의 샤프신공장을 둘러싼 오사카부와 효고현(히메지시) 사이의 치열한 ‘유치 전

쟁’이 확대되었다. 또한, 미야기현에의 공장입지를 정한 토요타 자동차의 생산자

회사, 센트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의 집적을 계획하고 있는 북해도도 

편승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진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성금도 고액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7

년 9월말 시점의 보조금과 조성금의 상한액 랭킹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 상한액 

5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가 11개, 1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가 44개 단체였다. 또

한, 이와테(岩手), 미야기(茨城), 효고(兵庫)의 3현, 센다이(仙台), 니가타(新潟), 교

토(京都), 히로시마(広島)의 4개 시에 대해서는 상한이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기

업유치 시책의 실시 상황을 나타내면, 기업유치의 전문 담당부서의 설치, 지사･

시장의 톱 세일즈 등은 90% 정도의 자치체가 실시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협의회 등의 공동설치, 기업입지 상담, 신청수속 등이 한 장소에서 가능

한 원스톱 창구 설치 등에 있어서도 70%를 상회하는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유치에 협력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성공보수 제도는 30%에 머물고 



있다. 성공보수 제도는 역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법

인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시정촌의 기업유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면, 도도부현과 정령지정

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입지센터가 전국 43도도부현, 

1,067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

는 기업유치 활동의 내용은,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은데, 어느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시정촌은 전체의 30%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시정촌 중에도 인구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정촌

에서는 90%을 넘는 지자체가 기업유치가 실시되고 있는 한편, 기업유치를 포함

하여 산업진흥책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



･



다음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방세를 도도부현 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26)



이 경우 동경도 특별구의 구역에 있어서 도세가 되는 세목은 법인주민세(균등

할), 법인주민세(법인세할),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이다. 다음, 시정촌

세에 관해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목을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으며, 여

기서는 표준적인 세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 과세등, 세율 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부담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세

수에 점하는 기업부담의 비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기업부담의 구성비를 보

면, 기업부담분으로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고정자산

세(가옥)’, ‘고정자산세(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법

인사업세에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세에는 각각의 

세액을 법인과 개인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한 값을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지방세수 전체 중, 30.5%(=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고정자산세

(토지)+고정잔산세(가옥)+고정자산세(상각자산)+사업소세)가 기업부담의 세수로 

보고 있다. 이 중 법인사업세가 가장 많은 9.5%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인

주민세가 7.0%로 되어 있다. 도도부현 세수에서 차지하는 기업부담의 비율은 

27.5%(=볍인사업세+법인주민세)이며, 이 중 법인사업세의 비율이 22.8%, 법인주

민세 비율이 4.7%로 되어 있다. 시정촌 세수에서는 기업부담의 세수비율이 도도

부현보다 높아 32.6%(=법인주민세+고정자산세(토지)+고정자산세(가옥)+고정자

산세(상각자산)+사업소세)가 된다. 그 내역을 보면, 법인주민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의 7.9%, 고정자산

세(가옥)의 7.3%, 고정자산세(토지)의 7.1%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촌 세수에



서 기업부담분은 고정자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

부담비율은 고정자산세를 포함하면 도도부현보다도 시정촌이 높게 되며, 이것을 

빼고 소득과세만 보면, 도도부현 세수에서는 27.5%(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시정촌 세수에서는 8.6%(법인주민세)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

고 있다.

주요 지방세의 세수액은 쇼와(昭和)시대때부터 헤세이(平成)시대까지 순조롭

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정자산세는 2009년까지, 개인주민세는 1992

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정자산세는 그 후 평행선을 긋는 경향을 유

지하고 있다. 개인주민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변화에 따른 원만한 증감을 반

복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08년도에 2.6조 엔을 기록하였고, 그 후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법인2세(법인세와 법인주민세)는 버불기



인 1989년도에 10조엔 이었던 세수가, 1994년도까지는 6.6조엔 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아, 수조엔 규모로 변동을 해 왔다. 2004년도에는 

5.7조엔까지 내려갔으나, 그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소득의 증가에 따라 2007

년까지는 9.2조엔 까지 순조롭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리먼쇼크에 

의해 경기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으며 2009년에는 5.4조엔 까지 급락하는 등 큰 

변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법인사업세수의 비율이 큰 도도부

현 세수에 이 사이 큰 변동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지방세의 기업부담분을 한정하여 최근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아래 그림

이다. 법인주민세는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의 법인사업세에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가상하고, 고정자산세는 법인

분의 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을 더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7) 2009년도에

는 기업부담분의 지방세수의 하락이 있으며, 이 중 법인사업세가 가장 감소하고 

있다. 법인사업세는 2007년도의 5.6조엔부터 3.3조엔으로 저하하고, 2009년도는 

2007년도의 59.6%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소세와 고정자산세의 2세는 안정적

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본 기업의 세부담 수준을 보면, 우선 OECD가 발행하고 있는 

‘Revenue Statistics 1965~2009’를 이용하여 구미 주요 3국과 일본 등을 비교한 자

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법인과세의 비율이 GDP비 4.8%이며, 영국과 함께 법

인과세의 규모가 크며, GDP비에서는 미국의 1.49배, 독일의 1.71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법인소득과세의 대 GDP비에서는 일본은 3.8%가 되며, 이것은 영국

보다도 크며, 미국의 2.33배, 독일의 2.06배이다. 이와 같은 대 GDP비로 보면, 일

본은 미국, 독일과 비교하여도 법인과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서는 일본은 40.69%이며, 미국은 40.75% 등 주요

국들의 부담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럽 각국은 약 30% 전후, 중국･우

리나라는 20%이하, 싱가폴은 17%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을 보면, 국세 세수 

전체에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율은 15.6%, 지방재정계획에서 법인사업세와 법인

주민세의 지방법인2세가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도도부현에서 

특히 높고, 도부현세에 차지하는 지방법인2세의 비율은 24.8%가 되며, 개인대상

의 도부현민세수 32.7%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 3장에서는 국내의 음성군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정책적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 사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의 기업 유치나, 수도권의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

체간 경쟁적 인센티브 제공은 적지 않은 부(-)의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음성군과 같이 수도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경우는 특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음

성군은 유리한 입지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

업들이며 이들이 정착단계에 있지 못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러한 상황은 실제 2007년 이후 각 주요 지방세목별 납세 실적과 기업

의 매출 실적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주요 4개의 세목별 납

입 상황을 보면 재산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23.1, 지방소득세 19.1, 자

동차세 4.1, 주민세 –21 등의 값을 얻었다. 이러한 조세 현황은 기업들의 매출액

과 상관 관계에서도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0.69와 0.72의 값을 얻어 4개 세목 

중 가장 높은 값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8개의 기업들이 유치된 이후 일

정기간 정착단계까지 지방세 납세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지자체나 크게 기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신

규 및 이전 입주하는 경우 쉽게 정착을 못하고 기업폐쇄나 다시 수도권으로 유

턴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음성군에서는 산업단지 신규입주 기업에 대해 100%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의 5년간 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내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및 감면 제도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

다. 감면일몰제하에서는 감면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존속토



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협의의 어려움으로 기득권화되

어 전체 지방세 감면 중 57%이상이 15년 이상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다(이보환, 

2011: 6). 2011년 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73,31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

액의 33.1%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의 평균증가율은 134.0%

인데 반해 비과세 감면액은 293.7%로 비과세 감면액이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세 수입의 증가에 비해 조세혜택을 목적으

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삼주, 

2013). 

넷째,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조세 수입 중 기업의 조

세 부담분은 특히 법인사업세가 높으며, 고정자산세와 시정촌민세(우리나라 주

민세에 해당)와 사업소세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의 소

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다섯째, 일본에서도 기업유치 보조금과 조성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한액을 설정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자치단체 간 출혈성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자치단체 간 과

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된 적이 있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도도부현이나 정령시의 경우 각종 보조금

이나 저리융자제도, 세금 경감, 고용촉진조성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시정촌 등의 기초자

치단체 측면에서는 입지우대조치 실시에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각 지차체별 선

별된, 그리고 독자적인 재정 지원책을 가지고 유치 대열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양국의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의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측면에서의 투자유치를 둘러싼 관계 정립이 중요할 것



이다. 즉 국가단위에서의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지방정부 중심의 투자유

치 정책이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지역에서의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에

너지 소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산단의 단지 수, 분양 면적, 가

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수출 가치를 사용하여 이들과 지방재원 증가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실제 지방재정

수입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지표인 소득, 소비, 기업이윤 등은 

모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이어지는 국세의 세원이다. 반면 지방세는 

재산관련 과세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자치

단체가 기대하는 대로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들

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



치 성과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수입의 기업유치 성과 탄

력성(Local Effort Elasticity of Local Tax Revenue) 추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산단 단지 수 1% 증가에 대한 지방세 수입 증가율을 추정한다. 또한 

추정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 변수 탄력성과 함께 주요 지

방세 세목별로도 구분하여 추정할 예정이다. 만약 추정 결과 탄력성이 1보다 크

게 나타난다면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산업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변수는 

서로 선형관계 혹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탄력성 추정을 위해서 기업유치 

성과지표들은 log 함수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는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 종속변수로, 5가지 기업유치 

성과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단순회귀한 다음, 공차한계(tolerance number)와 다

중공선성 수치(VIF) 값을 계산해 보았다. 공차한계가 1에 가까워지면,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이 약해지며, 반대로 0에 가까워진다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커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Mernard(1995)는 공차한계가 0.20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모형의 경우, 공차한계는 0.29954627로 

0.20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과 무관하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수치는 설명변수 

벡터가 선형종속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게 되어 크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징

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자마다 판단기준은 다양하나, 보수적인 기준은 Judge, 

Hill, Griffiths, Lutkepohl & Lee(1982)에서 보이듯이 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본 

모형의 경우, 다중공선성 수치는 3.3383825 이다. 따라서 다중공선성과 무관하다

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탄력성 추정모형은 식 (3.1)과 같다.

logL.T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 2×D C logL.E i, t+e i, t (3.1)

- L.T i, t
 : 광역자치단체 i의 t기의 지방세수(혹은 세목별 지방세수)

- L.E i, t
 : 광역자치단체 i의 t기의 기업유치 성과(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등)

- X'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 D C
 : 수도권 지역 더미 변수;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

우는 0이다.

※ 추정식 (1)에서 D C× logL.E i, t
는 더미변수와 L.E가 곱해진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variable)이다.

※ 지방세수 변수(총합, 세목별)와 기업유치 성과 대리 변수의 숫자에 따라 추

정 모형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온 모

형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추정계수 ,  및 는 각각 기업유치 성과 L.E에 대한 지방세 L.T 탄

력성을 의미하는데, 추정모형에 따라 탄력성 계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다소 

달라진다. 



통제변수 X'와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추정식은 다음 (3.2)와 

같다.

  logL.T i, t= constant+ 1logL.E i, t+e i, t  (3.2)

식 (3.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L.E만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

으므로 추정 계수 는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탄력성(elasticity) 값이 된다.

식 (2)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 추정식은 식 (3.3)과 같다.

(3.3)

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그리고 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

도권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나타나는 계수이다. 만약 의 추정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가 되며, 이 때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은 가 된다. 만약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도 이 된다.

식 (3.2)에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L.T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e i, t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만약 식 (4)에 상호작

용 변수가 추가된다면 계수 추정치는 식 (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예컨대 수도권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는 다음의 식 (3.5)와 같다.

 

(3.5)

의 계수 추정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 탄력성을 나타내며, 의 추정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가 된다.

추정 기간은 산업단지 데이터가 시도 데이터로 구분되어 이용이 가능한 2002

년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2년까지이며 연도별 16개 광역자

치단체 별 자료를 pooling한 자료를 이용한 패널추정방식을 이용한다.

종속변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지방세수(시･도세 및 시･군･구세 전체, 

주요 세목별)를 사용한다. 설명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대리하

는 산단 변수들과 함께 지방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의 비중을 사용한

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추정

에 필요한 자료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산업통상자원부), 지방세정연감(안전행

정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통계청 KOSIS 등에서 구하였다.  

추정은 탄력성의 추정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탄력성의 추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지방세수 탄력성은 전체 지방세수의 탄력성과 함께 주요 세목별 세수 탄

력성을 추정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던 2005년을 전후로 세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

한 탄력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해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뀌

었다. 과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에서는 각기 과세대상이 다르지만 부동산

의 재산소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

계에서는 과세대상이 동일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의 재산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

의 주소지의 차이를 보인다. (박훈･이선화, 2014) 2005년에는 재산세 외에도 많



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이 연장되었고, (지방세법 제77조)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시행령 제

80조, 제80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이 법정화(시행령 제80조의3)되었

다. 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31조)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조

정되었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및 동조 제2항)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

동차세비과세도 개선되었다.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조정되었고, (법 제196조의5) 담배소비세 세율도 인상되었다. (시행령 제173조의

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273조의2)과 산업단지 내 감면범

위 확대 (지방법 제276조제1항 등)도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표 4-1>는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집계 지방세수

(aggregate local tax revenue, 이후 지방세수로 칭함)를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

이다. 추정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

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전체 지방세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5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

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0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

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017%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tant

logL.E

D C× logL.E

특이한 사항은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증가하면, 지방세 수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비록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탄력성이 1 이상이라면 지방세수가 탄력적으로 증대하므로 지방자

치단체들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세로 바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유의미한 변수들의 지방세수 탄력성이 0.2를 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0.157% 미미하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은 오히려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 모형 (2)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나머지 비수도

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전체 지방세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가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조기현(2010)이 수행한 충청권 입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에 입지한 기업들의 가장 큰 유인은 수도권에 가까워

서 수도권이 가진 입지의 우월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앙 정부에서 수도권에 

걸어둔 각종 경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들의 수

도권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에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지방세수로 연결되는 양태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 (2)를 구성

하였다.

모형 (2)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

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다음과 같이 지방세 수입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

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47%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5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세 수입은 0.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면적과 생산액에서 지방

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비수도권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314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세수 탄력성이 –0.105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수도



권 산단의 경우 면적이 넓을수록 지방세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을 경계해야 하는 비수도권과는 

현실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086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에 비해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 생산액에서 지방세수로 이어지는 비중에 비해 다른 지방세

를 거두어들일 여력이 큰 수도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은 시간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logL.T i, t= constant+ 1logL.E i, t+ 2D C× logL.E i, t
   

                 + 3×D t logL.E i, t+e i, t     (3.6)

만약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기간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의미하며, 2005년 이후 기간의 탄력성은 이다. 반면 의 추정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두 기간 간에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으며, 전 기

간에 걸친 탄력성은 이 된다.

<표 4-2>는 종속변수로서 지방세수를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추정모형 

(3)은 지방세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5년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

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전체 지방세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여준다.



constant

logL.E

D C× logL.E

D t× logL.E

모형 (3)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지방산단 종업원 수의 지방세수 탄력성

은 다소 비탄력적이 되었으며, 지방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다소 탄력

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05년 이전의 지방산단 종업원 수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214 였으나, 



2005년 이후 0.079로 비탄력적이 되었다. 2005년에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이 

개선되어 소득세할, 법인세할의 납세지 판단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

능하게 하여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 및 환부이자가 배제됨에 따라 다소 비탄력

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 이전의 지방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100 이었으나, 

2005년 이후 0.018로 탄력적이 되었다. 2005년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지방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부재부동산소유자인 법인 사업자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다

소 탄력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3>은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것이 아니라 취

득세, 재산세, 주민세로 나누어 세부 지방세 항목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

다. 각 추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

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

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취득세의 변화(모형 4), 재산세의 변화(모형 5), 주민세

의 변화(모형 6)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모형 (4)에 따르면, 취득세의 변화는 생산액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은 0.1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

동산 혹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했을 때 증가하게 되므로 산단의 생산이 추

가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모형 (5)에 따르면, 재산세의 변화는 산단 수, 가동기업 수, 생산액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

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은 0.361%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1% 증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은 0.3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재산세 수입은 0.1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지방

세이므로 산단의 숫자, 가동 기업의 수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단의 생산이 

추가 자산 취득으로 이어졌을 경우 혹은 생산액이 많은 기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constant

logL.E

모형 (6)에 따르면, 주민세의 변화는 산단 수, 산단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

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17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

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3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2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세 수입은 0.0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개인균등분 

및 종업원분으로 인해 산단의 숫자, 산단의 종업원 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법인균등분으로 인해 가동기업의 수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점, 지점 등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액과세 하는 

형태인데, 법인이 지점을 만들기 보다는 산단에는 공장만 두고 본점이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

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단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재산분 소득이 늘어

나는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례 제정이 미비하거나 자치단체가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산단의 기업에 인센

티브 형식으로 면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생산액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

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본래 

주민세의 일부였다가 2010년부터 독립하였으나 분석에서는 주민세에 포함시켰다.



식 (3.2)에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L.T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e i, t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1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통제변수 X를 추가하여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추

정한다. 통제변수로는 지방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취업자 수의 비중

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

<표 3-4>은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

업률을 추가하고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지방세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모형(모형 7)과 종속변수를 각각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로 

나누어 세부 지방세 항목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constant

logL.E

각 추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

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취득세의 변화(모형 8), 재산세의 변화(모형 9), 주민세의 

변화(모형 10)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

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결과, 지방세수(Y)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X) 탄력성

(elasticity) 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

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의 지방세수 탄

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 통제변수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

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

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산단의 단지 수, 분

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수출 가치를 사용하여 이들과 지역

경제력 증가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

역 경제력의 증가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4.1 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즉 

지방세 수입과 연계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성과가 일부 지방세 수입과 연계되기는 하나 그 탄력성은 높지 않아 투입

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지역 경제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 경제

력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한 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자료였다. 그러

나 지역 간 경제력 비교에 사용되는 GRDP지표는 적정성(적합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박완규(2009, pp. 110-111)는 GRDP 지표가 지역의 경제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체지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GRDP 통계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임성일(2013, 

p.177)은 GRDP가 생산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한 생산소득과 분배･지출소득과의 

심각한 괴리현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GRDP는 적정한 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네 가지 대체 변수(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1인당 재산세, 1인당 주민

소득세, 1인당 지방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기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 경

제력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의 소비용 재

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지출”의 합계이다. 민

간최종소비지출 통계는 공급기반 중심의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비의 포괄

범위가 좁고 통계 생성과정에서 과대･과소 계상되는 문제와 함께 지역의 실제 

소비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데이터

는 지역주민의 소비와 비 지역주민의 소비를 구분해 주지 못하는 한계도 내포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DP의 역외유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민･비

주민의 소비 갭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리고 거주자 원칙에 따라 거주자 

가계의 최종소비지출만을 추계하는 점(임성일, 2013; p.188)을 고려하면 지역 간 

민간지출의 차이 수준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여 지역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채택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GRDP지표도 지역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채택

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

치 성과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주목적은 지역 경제력의 기업유치 성과 탄

력성(Local Effort Elasticity of Local Tax Revenue) 추정이다. 예컨대, 산단 단지 

수 1% 증가에 대한 지역 경제력 증가율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탄력성 추정모형은 식 (3.1)과 같다.

logL.C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 2×D C logL.E i, t+ 3×D M logL.E i, t+e i, t        (3.1)

- L.C i, t
 : 광역자치단체 i의 t기의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최종보고시 결

과 비교를 위해 GRDP도 사용)

- L.E i, t
 : 광역자치단체 i의 t기의 기업유치 성과(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등)

- X'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 D C
 : 수도권 지역 더미 변수;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

우는 0이다.

- D M
 : 대도시 더미변수; 특별･광역시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 추정식 (1)에서 D C× logL.E i, t
와 D M× logL.E i, t

는 각각 더미변수와 

L.E가 곱해진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variable)이다.

추정계수 
1
, 

2
 및 

3
는 각각 기업유치 성과 L.E에 대한 지역소비지

출 L.C 탄력성을 의미하는데, 추정모형에 따라 탄력성 계수 추정치에 대한 해

석은 다소 달라진다. 통제변수 X'와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추정

식은 다음 (3.2)와 같다.

logL.C i, t= constant+ 1logL.E i, t+e i, t       (3.2)

식 (3.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L.E만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

으므로 추정 계수 
1
는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탄력성 값이 된다.

식 (2)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 추정식은 식 (3.3)과 같다.

logL.C i, t= constant+ 1logL.E i, t+ 2D C×L.E i, t+e i, t

     (3.3)

1
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그리고 

2
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나타나는 계수이다. 만약 
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가 되며, 이 때 수도

권 지역의 탄력성은 
1+ 2

가 된다. 만약 
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도 
1
이 된다. 대도시 상호작용변수가 포함되

었을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 추정치는 상기 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식 (3.2)에서 지역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L.C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e i, t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1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식 (4)에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된다면 계수 추정치는 식 (3)에서와 같은 방식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는 다음

의 식 (3.5)와 같다.

logL.C i, t= constant+ 1logL.E i, t+X ' i, t + 2D C× logL.E i, t+e i, t  

    (3.5)

1
의 계수 추정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비지출 탄력성을 나타내며, 

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비지출 탄력성은 

1+ 2
가 된다.

추정 기간은 산업단지 데이터가 시도 데이터로 구분되어 이용이 가능한 2002

년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2년까지이며 연도별 16개 광역자

치단체 별 자료를 pooling한 자료를 이용한 패널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종속변

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지방자

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대리하는 산단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한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단, GRDP의 경우 



GDP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기존의 2005년도 실질변수 보정을 사용하기가 적

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통계청에서 산출한 로우데이터 그대로 명목치를 사용하였

으며, 지역 간의 인구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1인당 GRDP를 도출하여 추정에 사

용하였다. 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산업통상자원부), 지방세

정연감(안전행정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통계청 KOSIS 등에서 구하였다.

추정은 탄력성의 추정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탄력성의 추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반영을 위해 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치구 및 재정력 우수 군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역과 나머지 지방의 경제력 격차 반영을 위해 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추

가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

<표 4-5>는 지방 경제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추정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

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가동기업의 수, 종업원 수, 생산액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

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



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8%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

동기업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58%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

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46%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

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GRDP를 사용한 모형 (1-1)의 결과 역시 모형 (1)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종업원 수에 대한 탄력성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

타났을 뿐이다.

특이한 사항은 산단의 면적이 넓어지거나 종업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종

소비지출액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작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을 형성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노

력이, 보수는 산단에서 벌어서 지출은 외부에서 하는, 이동형 노동자들을 불러와

서 지역의 부가 지역 외부로 새나가는 자본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부분 산업연수생

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지역 내에서 소

비하기보다는 고향으로 송금하는 등 역외로 이전시키는 금액이 많으므로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산단의 숫자, 산단 내 가동기업의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여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탄력성이 1 이상이라면 지방의 소비지출이 탄력적으로 증대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 긍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유의미한 변수들의 지역 경제 활

성화 탄력성이 0.1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stant

logL.E

D C× logL.E

추정 모형 (2)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나머지 비수도

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 정도에 차이를 가지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수도권 산단의 경우, 교통이나 행정지원이 

용이하여, 자치단체가 들인 노력에 비하여 비수도권에 비교할 때 경제 활성화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지방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양태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 (2)를 구성하였다.

모형 (2)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

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다음과 같이 지방의 소비지출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

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

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로 GRDP를 사용한 모형 (2-1)의 결과 역시 모형 (2)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산단 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오고, 종업원 수와 생산

액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차이가 있다. 

모형 (2)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면적과 가동기업 수, 종

업원 수, 생산액에서 지방의 소비지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비수도권과 차이

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 소비

지출 탄력성은 0.271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 소비지출 탄력

성이 - 0.102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산단의 경우 면적이 넓

을수록 지방 소비지출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을 경계해야 하는 비수도권과는 현실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가동기업 수의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은 음수

(–0.282)로 나타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가동기업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소비지출이 커지는 (탄력성 0.065)이 커지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산단의 가동기업이 줄어들수록 최종소비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산단으로 활용되던 토지가 주거지 혹은 사무용지로 재개발되거나 

산단이 이전한 이후, 주변 주거지의 인구 증가로 인해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산단의 고용인원이 늘어날수록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비수도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산단이 자본의 역외유출 

현상을 겪고 있음에 비해 수도권 산단의 경우 자본의 지역 내 지출 혹은 자본의 

역외유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모형 (2-1)의 

결과에서 이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온 것은 역시 역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0.004)의 경우 비수도권(0.015)에 비해 산단의 생산액과 최종소

비지출액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 생산액에서 최종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금액에 비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 여력이 훨씬 큰 수도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모형 (2-1)의 

결과에서 이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온 것은 역시 역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4-6> 에 나타난 추정 모형 (3)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특광역시와 도농복합 혹은 농림어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 정도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인구 유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

도권 내의 산단 중에서도 대도시권에서 먼 일부 산단 입주 기업들은 극장, 음식

점 등 문화시설이 위치한 근처 대도시로의 교통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노동인

구가 빠져나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이는 역으

로 말하면, 산단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권에서 지출되게 됨

을 의미한다.



모형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단의 숫자, 

생산액이 지방의 소비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거의 무

의미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0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 따르면, 대도시 부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가동기업 수, 종업원 수, 생산액이 모두 지방의 소비지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가 비도시 부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도시 부

근 자치단체들의 산단 숫자가 늘어날수록 지방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비도

시 부근 산단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과 종업원 수는 적을수록 오히려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소

득의 역외유입이 활발하여 부근 산단의 면적이나 종업원 수는 지방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경제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1인

당 GRDP를 사용한 모형(3-1)의 결과 역시 모형 3과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종업원 수와 관련해서 모형 (3-1)의 결과에 따르면, 비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종업원이 많을수록 지방경제력의 탄력성이 높아지지만,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

은 종업원이 적을수록 지방경제력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해석은 대도

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소득의 역외유입이 활발하여 도시 부근 산단의 종업원 수

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역시 역

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의 가동기업의 수와 생산액이 많을수록 비

도시권 자치단체들의 산단에 비해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심층인터뷰에서 파악한대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대부분 문화

시설이 많은 대도시권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

는 결과이다.



분석결과, 지방경제력(Y)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X)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속변수로 실질 최종소비지출액을 

사용하던지 1인당 GRDP를 사용하던지 분석결과나 해석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득의 역외유출이나 역외유입을 고려한다면 GRDP보다는 실질최

종소비지출액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

이 높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소비지출이 집중화되는 역외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비 시설 지원 및 지방문화시설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및 2.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는 

지방세원의 확보에도 큰 효과가 없고, 지방경제력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경제력 활성

화로 연계될 수 있는 지방문화시설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기존 문헌들은 지역 경제(재정)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유인책에 관한 제도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지방정부들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

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대구시 달서구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감면(산업단지 분양), 취득세 50%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수도

권이전기업은 산업단지 및 대상기업에 상관없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치기업에 의해 유발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조

세유입도 발생하지만, 조세지원(재정지원)은 조세지출28)로서 지방재정차원에서 

세입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세 유･출입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

업유치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데이터에 따른 실증분석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무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계량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한 내용

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측면에서의 기업유치 개선사항을 제안하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된 98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 및 재정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29) 

총 294부(98×3)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105부로 35.7%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사이트를 활용하고 전화 및 이

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2주 기간 동안 진행(8월18일~8월29일)하였다.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인지 조사 내용은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 인지사

항, 기업유치 지원제도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인지, 기업특성과 지방재정

간 관련성에 관한 인지’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분석

방법은 각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본 설문의 응답자는 총 105명이며, 이 중 응답자 특성을 밝힌 응답자는 

78.1%인 82명에 해당됨

－ 설문응답자의 자치단체 소속은 시･도가 50명, 특별･광역시인 경우는 32명임

－ 설문응답자의 업무 특성의 경우, 투자유치관련 부서 22명, 예산관련 부서 9명, 

재정관련 부서 51명으로 상대적으로 재정관련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

－ 직급에 있어서는 7급 이상인 경우가 약 62%였으며, 해당 직급에 소속된 기

간은 평균 46.60개월(3.8년)인 것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주요 실무

에 참여하는 직책 및 근무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렬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 32.4%, 세무직 39%, 기타(연구직, 기술직) 6.7% 

이며, 이에 소속된 근속기간은 평균 16.49년인 것으로 조사됨

－ 평균연령은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40대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4배정

도 많았음



이상의 특징들에서, 설문의 응답자들은 기업유치, 기획예산, 세정 등의 실제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98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입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

에 국가산단이나 농공산단과 같이 특수성을 가지며, 지자체의 관여와 독자성, 자

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받는 경우는 적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측면

에서 84.8%(89명), 소득증가에서는 72.4%(76명),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65.8% 

(69명)이 편익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유관기관의 유입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0.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7.1%(18명)로 조사되어 비교적 유

관기관의 유입에 대해서는 편익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5점 리커드 척도값으로 환산한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

익효과 중에서는 고용 및 소득에 따른 편익효과가 인구 및 유관기관 유입에 비

해 높게 분석되었다.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토지조성비에서는 55.2%(58명), 인

프라설비에서는 59.0%(62명),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측면에서는 56.2%(59명), 

사업지연비용 면에서는 45.7%(48명), 혼잡과 공해비용 면에서는 51.4%(54명)가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원고갈 측면에서는 42.9%(43명)의 응답자가 지방재정

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명~1명)이하로 거의 없으며,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 항목에서 

10%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

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효과 측면에서는 인프라설비가 다른 토지조성비, 세금감면/보조금지출, 사

업지연비용, 혼잡/공해비용, 자원고갈에 비해 비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36.2%(38

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40.0%(40명)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라 답변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있어 기업유치가 지방세 수입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입이 안정적이라는 긍정적 

대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간 기업유치 경쟁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감소를 발생시키는지

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 30,5%(32명)’, ‘보통이다 31.4%(33명)’, ‘그렇지 않다 

29.5%(31명)’라는 응답 모두 30%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결과 값을 얻었

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에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격해 지면서 지자체마다 

자중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기업

들을 수도권으로 다시 리턴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도 ‘그렇다’와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6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판

단 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 지원제도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질문에는 63.8%(67명)가 긍정

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4.8%(5명)정도로 매우 미비

한 것으로 보아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정부의 지원제

도 자체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나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유치 및 

지원 경쟁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한 바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기업 지원제도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로는 입지보조금으로 응답한 

비율이 41.9%(44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 21.9%(23명), 지방

세감면 20%(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들이 입지 부분에 있어 과정 상 

처음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 기반으로는 산업기반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 

(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지역의 산업기반 시설 역량

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지 및 토지 기반은 33.3%(35

명)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제반노동력이나 자본융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은 7.6%(8명)으로 두 지표가 같게 나타났다.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큰지에 대한 물

음에는 응답자의 59.0%(62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3.8%(4명)만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낮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규모가 큰지에 대한 물음

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49.5%(52명)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6.7%(49명)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응답자의 3.9%(4명)만이 ‘부담금 

감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입지보조금(임대료 감면, 분양가 차액보조 등)’의 규

모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자의 62.9%(66명)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기타보조금(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51명)가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금융지원제도(창업･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와 금

리 등)’가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9%(65명)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투자환경조성시책(수출시장확대, 전문인력조달 등)’이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3.3%(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기업 유치 유인책에 대한 설문 결과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종합하면, 관련 공

무원들은 지방세감면, 입지보조금, 금융지원제도를 다른 감면 및 보조금 정책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기업과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있어서는, 현재 유치된 기업 중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내 대기

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0%(62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33.3%(35명)

가 국내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의 기업군이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역에 유치된 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

업이 85.7%(9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에 유치된 제조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기계･부품이 50.5%(53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된 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8%(64명)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유치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무자동화와 타지

역의 인력고용이 각 42.9%(45명), 41.9%(44명)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98개 산업단지 입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지역단위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 효과를 보는 인식은, 대부분 고용증가, 

소득증가, 인구 증가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및 국외로 부

터의 기업 유치가 지역에서의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 증가는 개인의 소득증가와 함께 외부 인구의 유입을 증대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유치 정책은 결국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다. 이는 기업유치 정책은 지

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들이기도 하다.

또한, 비용효과 문항에 있어서는 ‘인프라 설비’나 ‘토지 조성비’가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초기의 세팅 비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은 필요한 것이 당연한 부분이 될 것이나, 다음 항목으로 높

은 값을 얻은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출 및 혼잡과 공해 비용 등은 대부분 지방

재정에서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단지 조성이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부

담 또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 집행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그렇

다, 그렇다 ’라고 대답한 경우가 42%로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결국 기업유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입지 인프라 지원 등 재정적 부

담은 되나 지방세 세입에는 긍정적 시각이 높다는 결과다. 그러나 지자체간 경

쟁은 지방재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

입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는 필요하나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는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유치기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문에서 예시한 지방세감면, 부담금감면, 입지보

조금이나 기타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중, 지자체의 재정 

환경에 적합한 지원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설문 결과 입지보

조금지원이나 금융지원, 지방세감면과 같은 지원제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고는 있으나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여타 부담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유치 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인식하는 제도는 입지보조금

이었다. 이것은 임대료 감면이나 분양가 차액보조 등인데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업 유치 시 임대료 감면이나 분양

가 차액보조와 같은 입지보조금, 그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크게 느낀 지방세 감

면 등에 대한 감소를 염두에 두고 유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은 역시 대기업으로 인식하

며, 업종별로는 기계･부품과 같은 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소규모의 비제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제조업이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략적으로 대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로드맵에는 재정적 측

면이 반드시 고려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은 기존

의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조계근(2003)의 폐광 개발이후 

소규모의 카지노사례와 조세부담, 최영출(1994)의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

는 효과로서의 업종 및 종업원규모 등에 미치는 효과 등에서는 그 크고 작음은 

있으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는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사례연구, 실증연

구, 설문연구 들에서 기대한 결과가 기존연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례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음성군과 일본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기업

유치 현황과 유치된 기업들의 납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음성군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일

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해당되면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고 인식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 즉,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들이 가장 선

호하는 지역이 충북 지역 중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되며, 그 중 한 곳이 

음성 지역이다. 음성지역은 2000년 중반 이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출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조세 징수 실적에

도 영향을 주어 최근 2007년 이후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증가세를 함께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과 2010년에 일시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이것은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2007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유치



된 8개의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

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

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제2장의 이론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

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

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

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기업 유치에 있어 정책적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은 기업유치 정책으로 보조금이나 조성금, 저리융자

제도 및 세금경감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말 시점

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조치를 실

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지방세에 있어서 세수액의 추이를 보면 개인주민세, 고정자산세, 법인

세, 소비세 등의 순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

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

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

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

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

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소비지출이 집중화되는 역외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비 시설 지원 및 지방문화시설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

산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역외 지역, 특히 중소 도시 보다는 대도시권으로 이

동하여 소비하는 패턴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교통이 발달

해 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제3장의 국내외 사례분석과 제4장의 실증분석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는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지역 담당 공

무원의 인식 조사 결과와 통계적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

였다.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였다. 하지만,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

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 입안에 있

어 고용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

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 이

상으로 대답한 경우가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

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

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적 재정지출은 지자체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는, 입지보조금지원,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선호하는 경우를 알 수 있었다. 

즉 금전적 지원이 무엇보다 기업유치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

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다는 국내 대기업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전술한 분석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은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기업유치과정의 중

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정량 분석을 통해 입

증된 보고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실제 기업이 유치된 이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많지 않았다. 즉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좀 더 세분화 한다

면 소득 증대와 지역내 총생산과 같은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

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의 시사점이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즉 앞서 4장의 

4.1 및 4.2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은 

지방세원의 확보에도 큰 효과가 없고, 지방경제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

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경제력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겠다. 특히 세대별 소비 패턴이 다양하고 추구하는 소비목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 대도시로의 소비를 위한 이동은 이동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결

국 지역과 소비를 위해 이동하는 지역민들 모두에게 큰 손해를 불러온다. 결국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地産地消)이 지

역마다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산지소뿐만 아니라 지득지소(地得地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 및 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음성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부분 유치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로서 

납세 실적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 본거지는 수도권에 두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음성군에 유치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

는 시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기업들이 

성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의 케어가 필요하게 된다. 김종웅외(2009)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후 관

리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된 이후 2, 3년 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례들

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유치 후 지역에서 인큐베이

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

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

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러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음성군 한 지자체만 사례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조세부담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 

현황 분석이 필요하나 기업의 자료 구득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

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기업유치에 에너지(재정지출) 

소비가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의 사례만 들고 있어 미주 및 유럽의 사

례를 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98개 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 



대상 설문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 설문을 확대하고, 실제 유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과 지자체간의 ‘온도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경

성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정치화를 통해 사례분석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

며, 대표 사례들에 대한 심층 조사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적 정책 제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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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action for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Financ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behavi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result, local finance. After restarting local 

self-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taken active interest in 

increasing local financial resource. They wanted to make virtuous circulation structure 

which starts from attracting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and then continues to 

channel the profits made from the investment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and then 

allows local governments to make more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with the increased local tax revenue. Howev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point of view, these trials among local governments would be ended 

with the zero-sum game. If “A” local government can win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C” local government and “D” local government which are located near to 

“A” will lose the possibility of getting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Therefore, 

the competition to win the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among the “A”, “C”, 

and “D” local governments could be harmful for local finance. This study tested it 

with empirical economic modeling. The other problem is “outflow” of local benefit. 

Although “A” local government wins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if the 

employees of “B” corporate in “A” local government use their salary in “C” local 

government, the endeavor of the “A”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financial 

resource or to develop local economy through corporate investment is usel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 of this study,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increase local tax revenue enough. Moreover,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develop 



local economy enough either. From this results,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rearrange or change their strategy for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Some suggestions from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central government, changing local tax system is needed to connect local government’s 

endeavor and local finance. Also for the local government, building cultural facilities 

is needed to decrease “outflow”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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